
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
등록포로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(제4조 관련)

등급 세 부 기 준

1등급

 가. 투철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다른 포로의 귀감이 된 사람
 나. 국군포로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등 그 본분을 지킨 사람
 다. 억류국등에 동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형생활, 강제노역 그 밖

의 피해를 당한 사람
 라. 적국의 군사작전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 또는 막대한 손해를 준 사람

 2등급
 가. 국군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한 사람
 나. 억류국등의 군인으로 복무 또는 억류국등의 체제선전활동 가담, 그 

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사람

3등급
 가. 억류국등의 공공조직 등에 가입하여 억류국등의 정책수행에 협조한 

사람
 나.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

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
※ 비고 : 국방부장관은 애국심과 군인정신을 고양시킨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위 등

급기준 외에 억류기간 중의 탈출시도의 여부, 귀환동기 및 총 억류기간 등을 고
려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.


